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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기부

훈 포장 표창 및 상금 수여
단위 천원 ( : )

등  위 포  상 상 금

금 위(1 ) 동 탑 산 업 훈 장 67,200

은 위(2 ) 철 탑 산 업 훈 장 56,000

동 위(3 ) 석 탑 산 업 훈 장 39,200

우 수 상 위  이 하(4 ) 산 업 포 장 10,000

미 입 상 자 고 용 부 장 관 표 창

관련 근거 <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30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22 1 ·① 
직종별 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3 , 
절차는 상훈법 과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르고 상훈법 과 정부 표창 규정 에서 규, 「 」 「 」 「 」 「 」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 조 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 항에 따른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22 1 1 ·
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위 이내의 , 3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 
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 도지사가 정한다3 · .

 병역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편입 : 

관련 근거 < >  ;

  병역법 시행령 제 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80 ( ) 

 ①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이하 기능특기자 라 38 1 3 ( ” “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위 이상) 3
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 은 동 수상자로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재학생 또는 신입생 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사업 장학생선발 기탁장학생 참고   - ※ – –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Competition) 입상자 특전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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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입상 후 동일 분야 년 이상 종사자에게 지급❍
단위 천원 ( : )

근 속 연 수 금 은 동

년1 9,500 7,160 5,050

년2 9,790 7,380 5,190

년3 10,060 7,560 5,330

년4 10,330 7,760 5,470

년5 10,620 7,960 5,600

년6 10,890 8,180 5,750

년7 11,180 8,380 5,890

년8 11,440 8,590 6,020

년9 11,710 8,780 6,170

년10 12 ,000 9,000 6 ,300

관련 근거 <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조 계속종사장려급 지급대상18 ( ) 

 ①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14 1 ” “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월 일 현재 3 6 30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1 .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30 기간에 
산입한다.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관련 근거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16 (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과 그에 대한 면제 범위  12 1 6 ” “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숙련기술장려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 2 3「 」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날부터 년간 면제2 이하 생략( ).


